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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목
연인관계인 몽골 여성 

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수사결과 

Ⅰ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 : A○○(남, 5*세, 택시기사)

○ 피해자 : B○○(여, 5*세, 몽골 국적)

○ 공소사실 요지 - 강도살인, 사체유기

-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2,274만 1,577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,

2020. 1. 29.경 상주시 농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서 미리

준비한 나일론 줄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,

- 2020. 1. 30.경 택시 트렁크에서 위 현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

꺼내 주거지로 옮겨 가지고 가 [강도살인]

- 2020. 1. 30.경 피고인의 택시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트랙터를

이용하여 인근 논에 묻어 [사체유기]

▣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연인관계에 있는 몽골 여성 피해자가 인출한

현금 약 2,274만원을 강취할 것을 계획하고,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

미리 준비한 나일론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 및 현금 강취 후

인근 논에 사체 유기한 피고인의 강도살인 혐의를 밝혀 2020. 3. 30.

구속 기소하였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 및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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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 수사 경과

○ ’20. 2. 7. 피해자 유족, 경찰에 실종신고

○ ’20. 3. 6. 체포

○ ’20. 3. 7. 논에서 피해자 사체 발견

○ ’20. 3. 8. 구속

○ ’20. 3. 12. 검찰 송치

※살인, 사체유기, 현금 2,000만원에 대한 절도 혐의로 송치

○ ‘20. 3. 30. 구속 기소 (죄명 : 강도살인, 사체유기)

▸송치 후 범행동기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피고인이

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강취하기로

계획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사실, 연인관계 등을 밝혀,

▸강도살인으로 의율, 구속 기소하였음

※ 강도살인 법정형 : 사형 또는 무기징역 (형법 제338조)

Ⅲ  향후 계획

○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실현되도록

만전을 기하겠음 ▨

[밝혀진 범행동기 ]

▸ 피고인은 2018. 7.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뒤 함께 돈을 모아

식당을 운영하며 같이 살 것처럼 행세하고, 이에 피해자는 사망

전일에 예금 전액을 현금 인출함(2,274만 1,577원)

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여 위 금원을 강취하기로 계획하고

범행당일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도구인 나일론 줄을

준비하여 택시에 미리 놓아둠

▸ 피고인은 범행당일 저녁경 피해자에게 식사를 사주며 안심시킨 뒤

인적이 없는 농로로 택시를 이동,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미리

준비한 나일론 줄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위 현금을 강취한 것임


